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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 2. 7(금)(조간)

(2. 6(목) 12:00 이후)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남규 02)3270-9851 배 포 일  2014. 2. 6.(목)(총6매)

부연구위원 이옥희 02)3270-9895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노상필 차장 송상호

02)3270-9131,4주임연구원 강태욱 02)3270-9888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77.8%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77.4%

  ▶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6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 2013년 6월~12월

∙조사대상: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

❍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11년도(76.1%)보다 1.7%p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76.1%
(0.9)

6.6%
(0.4)

17.3%
(1.0)

77.8%
(0.8)

6.2%
(0.3)

16.0%
(0.8)

주1: ( )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
     ※ 암(법정본인부담금: 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

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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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구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상위30위 75.5%
(0.7)

9.5%
(0.6)

15.0%
(0.7)

77.4%
(0.7)

11.0%
(0.5)

11.6%
(0.5)

상위50위 74.9%
(0.7)

10.9
(0.5)

14.2%
(0.7)

75.7%
(0.7)

12.1%
(0.5)

12.2%
(0.6)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고액 순으로 산출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63.0%
(0.5)

20.0%
(0.4)

17.0%
(0.5)

62.5%
(0.6)

20.3%
(0.3)

17.2%
(0.6)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11년)→3.5%(‘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5년간지속적으로입원진료비비중이커지고있었으나, ‘12년에는외래진료비비중이증가

<표 4>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년도 계 입원 외래

2008년 25조17백억 (100%) 10조89백억 (43.3%) 14조28백억 (56.7%)

2009년 28조47백억 (100%) 12조39백억 (43.5%) 16조08백억 (56.5%)

2010년 31조97백억 (100%) 14조44백억 (45.2%) 17조53백억 (54.8%)

2011년 33조97백억 (100%) 15조43백억 (45.4%) 18조54백억 (54.6%)

2012년 35조87백억 (100%) 16조18백억 (45.1%) 19조69백억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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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5>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구 분
비급여 

본인부담률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구성비

계
일반

검사료
주사료

치료
재료대

MRI 상급병실
차액 

선택
진료비

초음파 그 외

2012(A) 25.6% 100.0% 9.7% 7.7% 9.5% 9.0% 12.9% 18.5% 13.9% 18.9%

2011(B) 24.9% 100.0% 9.1% 7.5% 8.6% 9.9% 14.8% 19.6% 13.8% 16.7%

증감(A-B) 0.7%p 0.6%p 0.2%p 0.9%p -0.9%p -1.9%p -1.1%p 0.1%p 2.2%p 

  ※ 세부항목별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1.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2.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2012년 기준)

3.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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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 65.0 62.6 65.0 63.6 63.0 62.5

법정본인 
부담률 22.1 21.3 21.9 21.3 20.6 20.0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
13.4 13.7 15.5 13.7 15.8 17.0 17.2

❍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1)중 건강보험공단2)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1) 일반 매약비,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

2)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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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2012년 기준) 

순
위 298상병 상병명 상병기호 순

위 298상병 상병명 상병기호

1 087 백혈병 C91-C95 26 061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2 088
기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8-C90,

C96
27 273 대퇴골의 골절 S72

3 039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B20-B24 28 083
기타 중추신경계의 

악성신생물
C70,

C72

4 214 신부전증 N17-N19 29 121 파킨슨병 G20

5 064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0 112 치매 F00-F03

6 086 비호지킨 림프종 C82-C85 31 147 급성 심근경색증 I21-I22

7 067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3-C34 32 060 위의 악성신생물 C16

8 082 뇌의 악성신생물 C71 33 077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9 063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4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망상성 장애
F20-F29

10 035 홍역 B05 35 066 후두의 악성신생물 C32

11 065 기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7,

C23-C24,

C26

36 113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0

12 059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37 074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53

13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G80-G83 38 07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4-C55

14 058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39 030 바이러스 뇌염1) A83-A86

15 076
기타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2,

C56-C58
40 079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16 123 다발성경화증 G35 41 249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장애
P22-P28

17 069 뼈와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42 080 기타 요도의 악성신생물
C64-C66

, C68

18 153 뇌내출혈 I60-I62 43 023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A55-A56

19 072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44 099

출혈성 병태와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D65-D77

20 085 호지킨병 C81 45 279 기타 내부장기의 손상
S26-S27,

S36-S37

21 246

태아발육지연, 태아 
영양실조와 단기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P05-P07 46 154 뇌경색증 I63

22 068
기타 호흡기와 흉곽 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1,

C37-C39
47 081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신생물 

C69

23 073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48 17 패혈증 A40-A41

24 062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C19-C21 49 149 폐색전증 I26

25 070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50 95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의 

양성신생물
D33

주) 연간 1,000건 미만의 진료가 발생한 질환은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고액 순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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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

※ 2004년 이후 매년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3년 6월∼12월

❍ 조사대상 :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 분석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 

구 분
모집단 

기관수
분석 기관수 분석건수

상급종합 44 11 581,593 (20.5%)

종합병원 283 44 743,849 (26.2%)

병

원

일반 1,427 119 477,830 (16.8%)

요양 1,068 50 12,603 (0.4%)

의 원 27,512 421 657,923 (23.2%)

치과병원 215 38 46,901 (1.7%)

치과의원 15,262 279 81,479 (2.9%)

한방병원 206 37 38,321 (1.3%)

한의원 12,670 117 69,630 (2.5%)

약 국 21,299 65 129,169 (4.5%)

계 79,986 1,181 2,839,298 (100.0%)


